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제14조 관련)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

품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가. 살균제

나. 살조제[殺藻劑: 물놀이시설, 수족관

등의 조류(藻類)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

는 제품을 말하며, 공공수역에 사용하

는 것은 제외한다]

다. 살서제(殺鼠劑: 쥐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라. 살충제

마. 기피제(기피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

물을 무해화 또는 억제하기 위해 사용

하는 제품을 말하며, 인체에 직접 적용

하는 것은 제외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바. 목재용 보존제

사.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아.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 제품보존용 보존제

차.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카. 섬유ㆍ가죽류용 보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타. 건축자재용 보존제

파. 재료ㆍ장비용 보존제

하. 사체ㆍ박제용 보존제

거. 선박ㆍ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

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

한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유해성ㆍ위해성, 국내외 사용 및 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유예기간의 만료일은 2029년 12월 31일을 넘을 수 없다.


